
[화성문화원 원고]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이 용 근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

른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

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

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

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

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

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

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

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구분 합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인원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비율 100% 51.7% 36.8% 7.1% 4.4%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국인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수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인원 222,455 122,212 9,892 2,904

근거
행정안전부(2018.11.)

(0~18세)
교육부(2018.4.)

(초ㆍ중ㆍ고등학생)
법무부(2018.6.)
(만 18세 이하)

통일부(2018.9.)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단위 : 명)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하며, 북한이

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

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인주민 현황’ 통계이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

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

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

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주민 자녀(만18

세 이하)는 222,45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1,861,084명)에서 11.9% 비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전체
외국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계 100.0(50,165) 100.0(19,529) 100.0(12,782) 100.0(82,476)

연령

9~11세 33.9 36.8 8.4 30.7

12~14세 24.2 29.3 9.7 23.2

15~17세 19.2 16.4 13.2 17.6

18~24세 22.6 17.4 68.7 28.5

출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1.)

연령 및 성장배경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단위 : %, 명/추정치)

다시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급증했던 국제결혼의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 학령기 연

령층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초ㆍ중ㆍ고등학교 모

두 각각 매 4년마다 학생수가 2배로 증가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의 규모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별로 중도입

국 청소년을 분류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통계수치도 제각각이다.

법무부 통계에서는 만 18세 이하 중도입국자녀를 9,892명으로 집계했지만, 교육

부 통계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학생만도 8,320명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30% 넘는다는 연

구결과를 감안하고, 외국인가정 자녀나 외국국적동포 자녀 중 중도입국 청소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3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

망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성장 

자녀가 60.8%(50,165명)이고, 외국성장 및 거주 경험을 가진 자녀, 즉 중도입국 청

소년이 39.2%(32,311명)로 추산되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외국성장 및 거주 경

험을 가진 자녀)은 2012년에 추정된 17,000명에 비해 90%(15,330명) 급증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3만명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 조사를 통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이 70%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가율

(2018/2012)

다문화

가정

국내출생 40,040 45,814 57,498 68,099 79,134 89,314 98,263 245%

중도입국 4,288 4,922 5,602 6,261 7,418 7,792 8,320 194%

외국인가정 2,626 5,044 4,706 8,176 12,634 12,281 15,629 595%

합계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260%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단위 : 명)

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

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

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

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

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

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

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

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

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간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6년 사이에 2.4배 증가한 반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6년만에 6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

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들은 한국어교육이나 상담 등 지원을 받

을 수 없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30~40만원, 두명이면 80만원을 부담

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

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

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

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

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

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

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

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